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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공고 제2024-1943호

「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「군산시 자치법규안 

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

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 8월  29일

군   산   시   장

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

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 ❍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우리 시 수의직 공무원에게 

지급되는 수당액을 인상하여 해당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

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

정비하고자 함. 

2. 주요내용

 ❍ 수의직렬·수의연구직렬 공무원(수의사 면허소지자)의 의료업무수당 증액

    (안 제2조제2항, 별표8)

  - (별표8) 지급액 통일 및 월 수당 지급액 10만원 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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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

현행
근무연수 1년 미만 월 250,000원

근무연수 1년 이상 월 500,000원

개정
수의직렬·수의연구직렬 

공무원
월 600,000원 지급액 통일

    

 ❍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

정하는 업무 추가(안 제2조제2항)

법령 업무

수의사법 제3조 및 제30조
동물진료 및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지도·감독 업

무

약사법 제78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 약사감시 업무

동물보호법 제88조 동물보호·관리 및 복지 업무

축산법 제28조 축산업 점검 업무

3. 참고사항

 ❍ 관계법령 :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
 ❍ 입법예고 : 2024.  8. 29. ~ 9. 19. 

4. 의견제출

 ❍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

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 : 행정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

 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․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
 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 ❍ 의견 제출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컴퓨터통신 등 어느방법이든 가능

     (우편)54078, 군산시 시청로 17(조촌동, 군산시청 행정지원과)    

     (전화) 063-454-2255, / (FAX) 063-454-6005

     (전자우편)kyoung20@korea.kr

 ❍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지원과 인사계(063-454-2255)로 문의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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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❏ 조 례 명: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     소 :

○ 연  락  처 :

조례안 내용
찬성여부

의     견 비 고
찬성 반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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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조례  제     호

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

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별표 9 제2호

가목에 따라 「의료법」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(이하

“공무원”이라한다)에게지급하는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액은다음각호와같다.

제2조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4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호(종전의

제4호) 중 “별표6”을 “별표 6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

부분)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

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

8과 같다.

1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

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

2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

3. 「수의사법」에 따른 동물진료 및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지도·감독 업무

4. 「약사법」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등 약사감시 업무

5.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른 동물보호ㆍ관리 및 복지 업무

6. 「축산법」에 따른 축산물 점검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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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중 “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호라목 내지

바목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별표14”를 “별표 14”로, “별표7”을 “별표 7”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, 별표 6,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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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1]

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(제2조제1항2제1호 관련)

구 분 전문의 일반의

갑지 월 909,000원이하 월 818,000원이하

 비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반의는  
      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.

[별표 2]

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(제2조제1항제2호 관련)

등급별 
 근무연수별 가급 나급

5년 이상 월 1,312,000원 월 973,000원
4년 이상 월 1,306,000원 월 967,000원
3년 이상 월 1,300,000원 월 961,000원
2년 이상 월 1,295,000원 월 956,000원
1년 이상 월 1,289,000원 월 9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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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6]

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(제2조제1항제3호 관련)

지급대상 지 급 액

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,000원
(도서지역의 경우 월 350,000원)

  비고 : 지급대상에는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하며,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
약사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[별표 8]

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

수당지급구분표(제2조제2항 관련)

지급대상 지 급 액

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면허소지자 월 6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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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「지방

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 

영 이라 한다)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

의하여 「의료법」제2조제2항의 의료

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

무원”이라 한다)과 「가축전염병 

예방법」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

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·축산물의 

검역업무와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 따른 

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

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

업무 등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

같다.

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①「지

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(이하  “영” 이라 한다) 별표 9 

제2호가목에 따라 「의료법」제2조

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(이

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

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

같다.

  1.ㆍ2. (생  략)   1.ㆍ2. (현행과 같음)

  4.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: 별표6의 

지급구분표

  3. ------------------------ 별표 6

---------

  5. 수의직렬 공무원: 별표 8의 지급

구분표

  <삭  제>

  <신  설>   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

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
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

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

별표 8과 같다.

  1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7조에 

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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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

  2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

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

  3. 「수의사법」에 따른 동물진료 및 

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지도·감독 업무

4. 「약사법」에따른동물용의약품등

약사감시업무

  5.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른 동물

보호ㆍ관리 및 복지 업무

  6. 「축산법」에 따른 축산업 점검 업무

제4조(장려수당) 영 별표 9의 제18호 

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

분뇨·하수·폐수 쓰레기 처리업무, 

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·봉안당의 

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

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

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.

제4조(장려수당) -------- 제8호라목 

내지 바목에 따라 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.

제5조(직급보조비 가산금) 영 별표14의 

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

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

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

가산금은 별표7과 같다.

제5조(직급보조비 가산금) -- 별표 14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 별표 7------.

[별표 1]

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

지급구분표(제2조제1호와 관련)
구 분 전문의 일반의
갑지 월 

909,000원이하
월 

818,000원이하

[별표 2]

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

지급구분표(제2조제1항제1호 관련)
구 분 전문의 일반의
갑지 월 

909,000원이하
월 

818,000원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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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
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
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
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.

 비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
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
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
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.

[별표 2]
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

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(제2조제2호와 관련)
  등급별 

근무연수별 가급 나급
5년 이상 월 1,312,000원 월 973,000원
4년 이상 월 1,306,000원 월 967,000원
3년 이상 월 1,300,000원 월 961,000원
2년 이상 월 1,295,000원 월 956,000원
1년 이상 월 1,289,000원 월 950,000원

[별표 2]
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

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(제2조제1항제2호와 관련)
   등급별 
근무연수별 가급 나급
5년 이상 월 1,312,000원 월 973,000원
4년 이상 월 1,306,000원 월 967,000원
3년 이상 월 1,300,000원 월 961,000원
2년 이상 월 1,295,000원 월 956,000원
1년 이상 월 1,289,000원 월 950,000원

[별표6]<신설 2013.06.03>

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

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  
비고 : 지급대상에는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
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하며, 의료법제2조제2
항 및 약사법제2조제2항에 규정한 해당 업무에 
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지급대상 지 급 액

보건진료직렬 공무원 
월 250,000원

(도서지역의 경우 
월350,000원)

[별표6]

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

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(제2조제1항제3호 관련)

지급대상 지 급 액

보건진료직렬 공무원 
월 250,000원

(도서지역의 경우 
월350,000원)

  비고 : 지급대상에는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
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하며, 의료법 제2조
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한 해당 업무
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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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8]

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

수당 지급구분표

근무연수별 지 급 액 비    고
1년 이상 월500,000원
1년 미만 월250,000원

[별표 8]

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

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

지급구분표(제2조제2항 관련)

지급대상 지 급 액
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

공무원 중 수의사면허소지자
월 

6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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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 

   - 조례안 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[별표] 8에 의거 인당 월 10만원 인상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   -「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5항 1호

 

3. 미첨부 사유 

   ❍ 소요 예산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   ❍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

    - 수의직렬 공무원 3명 × 월 500,000원 × 12개월 : 18,000,000원

   ❍ 추가소요 예상액

    - 수의직렬 공무원 3명 × 월 100,000원 × 12개월 : 3,600,000원

4. 작 성 자

작성자  군산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

연락처 (063) 454 -2220


